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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2. 2. 22. (수) 14:00 ~ 17:00

◆ 장  소   프레스센터 6층 (언론중재위원회 회의실)

◆ 사회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 참석자   총 50명 (로스쿨 학생 10인, 언론사 및 포털사 관계자 12인,        

                     중재위원 2인, 사무처 직원 26인)

토론회 개요 및 토론내용

Ⅰ. 개요

위원회는 2월 22일(수) 프레스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배상, 

얼마가 적당할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인 조정사례를 통해 논의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를 다루었

다. 이에 대해 취재현장에서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장

소에서의 행위는 어느 정도 노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또한,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한 포털의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였으나 포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위자료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권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을 산정코자 하는 것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언론과 국

민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실무수습 중인 전국 로스쿨 재학생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행사개요>




